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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

◈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,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’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

피해자 2,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.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.

◦또한, ‘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

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.

◦아울러, 장기(10년 이상)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

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’26.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.

◈ 한편,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

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
◦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

「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」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

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 ※ 단,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, ‘보험금 환급 지원 
기관’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◈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신속하게 

환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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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개요

□ 금융감독원은 ‘09.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

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

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입니다.

◦ ‘24년에는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을 개정(‘24.8)하여 자동차 보험사기

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였습니다.

[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]

2 ’25년 할증보험료 환급 실적

□ ’25년중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,289명에게 부당하게

할증된 보험료 13.6억원을 환급(1인당 평균 60만원)하였습니다.

◦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,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

12.1억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드렸습니다.

□ 또한, ’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

보험사기 피해자 2만 4천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분 사전 환급 ’09.6월 ∼
’23.12월 ’24년 ’25년 합계캠페인*

환급금액 490 7,817 1,571 273 1,362 11,240

환급인원 908 17,988 3,426 1,026 2,289 24,611

* ’24년중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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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관리

□ 금융감독원은 ’25년 중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․효율적

관리를 위하여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(서민금융

진흥원)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.

◦ 이에 따라 장기(10년 이상) 미환급 할증보험료(약 870만원)에 대해서는

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,
’26.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

□ 향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전̇ ̇ ̇에는 관련̇ ̇
보험회사̇ ̇ ̇ ̇ , 출연 후̇ ̇ ̇에는 서민금융진흥원̇ ̇ ̇ ̇ ̇ ̇ ̇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 소비자 안내사항

□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손해보험사는 해당
소비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◦ 다만,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,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 절차가

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◦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

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｢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

통합조회서비스｣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☞ <붙임>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방법 
          (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(FINE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시스템 접속 가능)
 

※ ‘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’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
‘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’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□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
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

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http://www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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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방법

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di.or.kr) 접속 → KIDI 광장 또는 주요

서비스의 “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” 링크 접속 → “과납보험료 환급신청”

 휴대폰 문자인증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

http://aipis.kidi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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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“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” 버튼 클릭

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


